
■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[별지 제2호 서식] <개정 2010.7.23>

기 관 명

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안내

 문서번호 : 법인세과 -   

○ 수신자  ㈜0000 대표자 000 귀하 

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
  국세청에서는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, 

명의위장 사업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 및 사업현황 등 사업자등록 신청 내

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.

  따라서, 국세공무원이 귀사를 방문하여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증빙 서류를 요

청할 때에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현장확인이 끝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최대한 신속하게 

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.

  아울러 국세공무원이 출장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한 행위를 했거나 기타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

는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개선하거나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기  관  장

이 안내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(전화 :        )에게 연락하시기 바라

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불편·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(전화 :         )에게 

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기안자  직위(직급) 서명  검토자  직위(직급)서명  결재권자 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 접수    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 ) 전송(  ) /
기안자의 

공식전자우편주소
/ 공개구분

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


